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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사례 공유

< 2016.11.22. 감사실 >

□ 외부 강의·강연 등 외부활동

➀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

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    -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

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

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➁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를 제공하는 

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지?

    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

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

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
※ 사례금외 실비 수준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 수령 가능

단, 공문 별도 지급 명기 필요

➂ 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)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

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    -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

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※ 전자정부법 관련 위원회 등

➃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

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    -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

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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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

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 ※ 감리사 시험출제 등

➄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?

    -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

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

➅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

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?

    -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

규정이며,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

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

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

수 있음

□ 금품수수 위반사례

○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가 청탁

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

* 공직자간 금품수수 위반 첫 사례

<  주요 내용  >

◈ 대구시 공무원 A팀장(5급), B씨(6급)가 업무 담당자로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

보충 설명하기 위해 음료수 1박스(1만800원)를 가지고 권익위 방문

◈ 권익위 직원은 거절하였으나 1시간가량 설명을 마친 뒤 A팀장 등은 

주스를 담당 공무원 옆 탁자에 두고 나옴 

◈ 직원은 곧바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였고, 권익위는 금품 제공 혐의로 

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 의뢰

◈ 대구시는 법원이 과태료(2~5배) 부과 결정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

열어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


